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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설< > 제 조의 자동차 충전설비33 2( ) 환

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

촉진에 한 법률 제 조 제 호2 2

에 의한 전기자동차 이 자 편

의를 위하여 기존건축물 및 신축

건축물 등에 하여 전기자동차

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고 할

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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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법령 발췌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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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
